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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Green Standard for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G-SEED) has been implemented for the realizat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and resource-saving and eco-friendly buildings from 2002. Studies about the green buildings are made actively and
is being developed through constant revision. 

However, study results of green building have not been fully reflected in the standard. Therefore, this study analyzes the 
previous studies about G-SEED for school facilities and check the degree of to reflect the problems and improvements suggested 
in previous studies. This study will be a reference of future revision 

Substantial problems and requirements are not reflected in revision standard. Proposed improvement requirements are classed
as to improve the items(establish specific standards, supplementation), strengthen standards(designate the prerequisite items), 
propose a new evaluation method, add new items. delete exist items and adjust the score. Therefore, future revision of G-SEED
for school facilities should reflect the results of previous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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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1)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이상기후  기후변화로 인하여  세계 으로 지구환

경에 한 심이 높아지면서, 에 지 약  녹색건축 

도시를 구 하기 하여 다양한 분야의 노력이 진행 에 

있다. 많은 국가에서는 녹색 건축물 구축을 한 다양한 

인증제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탄소 

녹색성장 기본법1)에 따라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 과 자원

 * 정회원, 공주  건축학과 석사과정

** 정회원, 공주  건축학과 교수, 교신 자

(willow@kongju.ac.kr)

  이 논문은 2013년 공주 학교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연구비지원

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1) 녹색성장 기본법 제54조 : 정부는 에 지이용 효율  신·재생

에 지의 사용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

물(녹색건축물)을 확 하기 하여 녹색건축물 등 제 등의 정

약형이고 자연친화 인 건축물의 건축을 활성화하기 

해 2002년부터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2)를 시행하고 있다. 

2002년 이후 공동주택의 친환경건축물 인증3)기 을 시

작으로, 몇 차례의 개정을 거쳐 재 공동주택, 복합건축

물(주거), 업무용 건축물, 학교시설, 매시설, 숙박시설, 

소형주택, 기존공동주택, 기존 업무용 건축물, 그 밖의 건

축물, 복합건축물에 한 인증이 시행 되고 있다. 인증제

의 활발한 보 에 따라 련 연구가 활발히 수반되고 있

고, 몇 차례의 인증제 개정을 통하여 국내 실정에 맞게 발

하고 있다. 그러나 녹색건축 련 연구가 활발한 것에 

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 세부시행지침(건설교통부·환경부 공동) 

<제정 2001.12.03., 시행 2002.01.01.>

3) 「친환경건축물 인증기 」 고시에 있는 운 기 에 한 규정을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의 시행으로 제도 인 계를 맞추기 

해 근거규정을 「녹색건축의 인증에 한 규칙」으로 이

(2012. 11)함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친환경건축물 인증’이란 

용어 신 ‘녹색건축 인증’이란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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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근거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일자 2002년 1월 1일 

운 기 국토교통부, 환경부

인증 상

공동주택, 복합건축물(주거), 업무용 건축물, 학교시설, 

매시설, 숙박시설, 소형주택, 기존공동주택, 기존 업무용 

건축물, 그 밖의 건축물, 복합건축물

인증기

LH토지주택연구원, 한국에 지기술연구원, 한국교육환경

연구원, 크 비즈큐엠,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환경건

축연구원, 한국시설안 공단, 한국감정원, 한국환경산업기

술원, 한국그린빌딩 의회, 한국환경공단

인증등
최우수(그린1등 ), 우수(그린2등 ), 

우량(그린3등 ), 일반(그린4등 )

평가항목
토지이용  교통, 에 지  환경오염, 재료  자원, 물

순환 리, 유지 리, 생태환경, 실내환경(7개 분야)

Table 1. G-SEED Outline (녹색건축인증제 개요)

제정·시행일 내 용

2002.01.01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 시행 (공동주택)

2003.01.01 업무용, 주거복합 인증기  시행

2005.03.01 학교시설 인증기  시행

2006.04.11 공동주택 인증기  개정

2006.09.01 매시설, 숙박시설 인증기  시행

2010.07.01

그 밖의 건축물, 복합건축물 인증기  시행

인증기 의 문성강화, 인증시기  차개선, 

인증등  세분화, 평가항목  방법, 배 기 의 조정

2012.07.01

친환경건축물  주택성능등  평가기 일원화(공동

주택)

공공기 의 청사  공공업무시설에 한 2등  이상 

의무취득(연면  1만㎡이상)

소형주택  기존건축물(공동주택·업무시설)인증 상 

추가

2013.02.23

법령형식 변경, 공공건축물 인증 의무취득 확 (연면

 3천㎡이상), 인증기  지정 유효기간 설정, 

문분야 분류체계 재정립, 특수 가  근거 신설

인증서  인증명  변경

Table 2. G-SEED History and Content(녹색건축인증제의 연   내용)

비하여, 제시되는 결과가 개정되고 있는 인증제의 기  등

에는 충분히 반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녹색건축 인증제에 한 련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제시된 문제   개선 에 해 개

정된 녹색건축 인증제의 반 정도를 분석하 다. 한 이

를 바탕으로 향후 국내 녹색건축인증제의 개선과 발 을 

한 자료로 제안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학교는 학생들이 생활하는 기본 인 장소이며, 공부하고 

생활하는 교육의 장이자 시설 그 자체가 교육의 도구로 

활용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요한 의미 있는 공간이

다. 한 학교시설은 재 우리나라 공공건축  큰 비

을 차지하며, 국가 체의 에 지  자원의 약에 이바

지 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녹색

건축 인증 상  학교시설을 범 로 설정하고, 선행연구

의 범 는 2005년에서 2013년까지 국내 학술지4)에 발표된 

녹색건축물 인증에 한 논문  기사를 상으로 설정하

다. 

연구 방법은 녹색건축 인증제에 한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평가 항목별 문제   개선요구사항을 확인하고, 

개정된 인증기  비교를 통해 개선 요구사항의 반  정도

를 분석하 다. 

2. 녹색건축 인증제

2.1 녹색건축 인증제 개요

녹색건축 인증제는 2013년 2월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을 제정·시행하면서 ‘친환경건축물인증제(건축법)’와 ‘주택

성능등 인정제(주택법)’으로 통합하여 ‘녹색건축 인증제’

로 개정되었고, 인증제의 랜드 강화를 해 문명칭

(G-SEED5))을 반 하 다. 한 녹색건축물 확산을 선도

하기 해 공공기 에서 건축하는 공공건축물의 인증의무 

취득 상을 확 하 다. 

녹색건축 인증제로 개정되면서 인증기 은 종  4개 기

에서 11개 기 으로 확 되었으며, 평가항목은 종  9개 

분야에서 유사한 분류항목을 통합하여 7개 분야로 분류체

계가 재정립 되었다. (Table 16))

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를 통해 친환경 

 녹색건축 인증에 해 검색된 논문  학교시설 인증제의 문

제  는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논문을 참고자료로 활용.

5) Green Standard for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공모

를 통해 선정 2012.12)

2.2 학교시설 녹색건축 인증제

친환경 학교건축물은 환경에 한 부담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 정기 의 실내환경, 쾌 한 생태환경을 

구 , 주변 환경을 고려한 배치계획, 재사용  재활용 자

재 선택, 자연채 , 자연통풍  자연에 지를 가장 효과

으로 활용하여 환경 부담을 이며 건강하고 쾌 한 교

육환경 조성을 목 으로 하고 있다.7)

학교시설 녹색건축인증제는 2005년 본격 시행이 되었고, 

2008년, 2010년, 2013년 개정이 되었으며, 2013년 재까지 

본인증 555개, 비인증 720개 학교가 인증을 받았다. 특

히 2007년 BTL 사업에 녹색건축 인증제 획득이 의무화 

되면서 2005～6년 7건이던 인증건수가 크게 증가하 다. 

6) 자료 : 녹색건축인증기 (국토교통부, 환경부 공고(’13.01)

7) 박효석 외(2011), 경남 친환경인증 학교 건축물의 에 지 배  

분포에 한 고찰, 한국친환경설비학회 추계학술발표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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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06 ’07 ’08 ’09 ’10 ’11 ’12 ’13 계

계 2 5 121 218 29 272 191 168 98 1,275

본인증 - 1 5 91 142 134 101 81 48 555

비인증 2 4 116 127 156 138 90 87 50 720

Table 3. Current Status of Certification (학교시설 인증 황(’13.06))

항목 문제   개선요구사항

요구

사항

*

참고

문헌

반

여부
개선사항

1.1.1

평가방법 강화 B 4 × -

상 계획에서의 생태학  가치에 한 계획이 보다 효

과 으로 이루어 져야함(택지개발계획, 지구단 계획)
- 10 × -

인증지표 개정, 새로운 세부기  수립 A 14 × -

건폐

율

기 강화, 개선 필요(특별한 고려 없이 수획득 가능) B 18 ○
’10 : 항목삭제

변별력 결여(BTL 사업고시 시 부터 결정되어 있음) - 20 ○

1.2.1 기 추가 : 건물의 형태(배치형태)로 인한 일조권 방지 C 25 × 가산항목→평가항목(’10)

1.3.1

계획에서 국한되지 않는 실질 인 계획 강화필요 B 4/10 ×
’10 : 교통시설과의 도보거리(300m→500m:기 완화)

평가 시 시 교통수단과의 근 성을 증명할 수 있

는 증빙서류의 제출이 어려운 경우 실제 운행 시 부터 

가  상으로 함
평가항목 보완, 추가 개선 필요(차량, 보행자동선, 안 ) A 4 ×

1.3.2

학교 별 평가기  구분 필요 A 3 × -

기 추가 : 학교주변의 자 거 용도로 설치 여부를 함

께 평가(자 거 통학의 안 성을 확보)
C 12 × -

기 추가 :안 하게 자 거 이용 가능한 주변 환경조성 C 18 × -

친환경 인증 요소로서의 향력이 떨어짐 - 20 × -

       빛공해 감 항목 추가 D 3 × -

* 개선요구사항 A : 평가기   방법의 구체화, 보완 개선  B : 평가기   방법의 강화, 필수항목 지정 

C : 새로운 평가기   방법 제안  D : 새로운 항목 추가  E : 항목삭제  F : 배 조정

Table 4. Land Use and Transportation (토지이용  교통)

2008년 개정시 에 지부문의 체에 지 명칭만 개정되

었으며, 2010년 개정에는 학교시설 외 체용도 상으로 

평가항목, 방법, 배 기 이 개정되었고, 필수항목이 추가

되었으며, 가 치 부여 방식  인증 등 이 2등 에서 4

등 으로 확 되었다. 

2013년 개정시 9개 분야에서 7개 분야로 분류체계로 개

정되었지만, 분야별 항목은 크게 개정되지 않았다. 그리고 

개정된 학교시설 인증기 은 7개 분야에서 39개 항목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분야별 획득비율에 가 치를 곱하여 합

산된 수로 등 이 평가된다. 

3. 녹색건축 인증제 평가항목별 분석

3.1 토지이용 및 교통

토지이용  교통 부문은 2005년 시행시 토지이용 부문

과 교통부문이 나 어져 있었지만, 2013년 개정시 토지이

용  교통 부문으로 통합되었고, 2010년 개정에는 건폐율 

항목이 삭제되면서 4개 항목으로 운 되고 있다. 

기존 지의 생태학  가치 항목(1.1.1)은 기존 지의 환

경  생태학  가치를 평가하여 환경 으로 가치 있는 

토지자원 보호를 목 으로 하는 항목으로 개정 없이 유지

되고 있다. 따라서 인증지표 개정, 새로운 세부기  수립

(참고문헌 14 : 이하 번호), 평가방법 강화(4) 요구사항은 

반 되지 않았다.

건폐율 항목은 특별한 고려 없이 수획득이 가능하므

로 기 강화 는 기  개선 필요(18), BTL사업고시 시

으로부터 결정되어 있으므로 인증요소로서의 변별력 결여

(20)된다는 문제 과 요구사항이 있었다. 이 항목은 2010

년 개정시 항목이 삭제됨으로 선행연구의 요구를 어느 정

도 반 했다고 단된다. 

일조권 간섭 방지 책의 타당성(1.2.1) 항목은 인 지 

경계선으로부터 상 건축물의 정북방향 각 부분의 높이

를 잰 최  앙각으로 평가하지만, 건물의 형태로 인한 일

조권 방지 항목 추가(25) 요구가 있었다. 하지만 이 항목

은 가산항목에서 평가항목(’10)으로 개정되었을 뿐 평가 

방법에 의 요구사항이 반 되지 않았다. 

교통의 근 성(1.3.1)항목은 평가항목 강화(4,10) 차

량  보행자 동선과 함께 보행 안 에 한 평가항목 보

완  추가 개선이 필요(4)하다는 요구사항은 반 되지 않

았다. 산출기 에서 교통시설과 도보거리 1 의 경우 

‘2종이상 교통시설이 200m이내에 치한 경우(’05)’에

서 300m이내에 치한 경우로 개정되었기 때문에 기 이 

완화되었다고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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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문제   개선요구사항
요구

사항

참고

문헌

반

여부
개선사항

2.1.1

배  상향조정 F 18 × 에 지 소비량 평가 : 평가항목 (’05) → 에 지 효율향상 

: 필수항목 (’10) → 에 지 성능 (’13)

EPI에서 취득한 수를 근거로 평가

체 인 설계수  향상 A 17 △

필수항목 지정 : 기본 에 지 성능 제시(정량  평가) B 19 ○

에 지효율등 제도의 평가결과를 반 할 수 있도록 수정 A 3 ×
공동주택/복합건축물(주거)/업무용 : 에 지효율등 제도

/에 지성능등

내용보완 : 에 지사용량에 한 모니터링 항목에 하여 평

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 후 사후 리 평가가 어려움
A 4 ×

기존공동주택 : 에 지사용량 모니터링

기존업무용 건축물 : 계량기설치  에 지모니터링

2.1.3
필수항목지정 : 조명에 지 약(조명 도에 따른 의무화) B 19 × 3 →4 (’10)

설계기법에 한 부가 인 항목 보완 필요 A 20 × -

2.2.1

신재생에 지 설비 설치 의무화에 따른 정책  상황을 

고려하여 세부기  강화
A/B 12 ○

체에 지이용(2 )→신·재생에 지 이용(2 ) (’10)

설치 수 (1 :2%이상)→설치비율(1 :5%이상)

안내  설치(항목추가 : 주출입구, 과학실) C 12/19 × -

지열을 이용한 시스템 극 권장 용 필요 C 24 × -

제도  강화, 인센티  강화 필요 B 20 △ -

2.3.1

인증항목과 학교시설이 갖는 지리  여건과의 연 성을 

더 분석하여 인증기 에 한 다른 해석 필요 
A 11 × 2 →3 (’10), 가 치평가→평 의 합(최 3 )(’10)

인증지표 개정, 새로운 세부기  수립 A 14 △ -

필수항목 지정, 체 평가 배 의 상향 조정 필요 B/F 4 △ -

평가방법 강화 B 4 × -

2.3.2 소화기 설치 항목 의무화 C 19 × -

2.4.1
천연잔디 설치에 인센티  강화, 사후 리에 한 평가 수립 B/C 11 × -

세부기  필요 : 단순한 잔디조성뿐, 운동장의 면 , 냄새 부문 C 22 × -

Table 5. Energy and Prevention of Environmental Polltion (에 지  환경오염 방지)

자 거 보 소 설치여부(1.3.2) 항목도 개정 없이 유지되

고 있었다. 자 거 통학의 안 성을 확보하기 한 학교주

변의 자 거 용도로 설치 여부를 함께 평가할 수 있도

록 개정(12), 학생들이 안 하게 자 거를 이용할 수 있는 

주변 환경조성을 평가기 에서 함께 고려(18), 친환경 인

증 요소로서의 향력이 떨어짐(20), 학교 별 평가기  

구분할 필요 있음(3)과 같은 문제   요구사항이 반 되

지 않았다.

한 인공조명으로부터 발생하는 과도한 빛 반사 방지

를 해 빛공해 감 항목추가(3) 요구가 있었지만 반 되

지 않았다. 

3.2 에너지 및 환경오염 방지

에 지  환경오염 방지 부문은 2005년 시행시 에 지 

부문과 환경오염 방지로 나 어져 있었지만, 2013년 개정시 

통합되었고, 인증제에서 가장 높은 비 을 차지하고 있다. 

에 지 성능 항목(2.1.1)은 에 지 평가(’05), 에 지 효

율향상(’10), 에 지 성능(’13)으로 개정 때마다 이름이 바

었으나 에 지성능지표(EPI)에서 취득한 수를 근거로 

평가하는 평가방식은 개정되지 않았다. 2010년 개정시 평

가항목에서 필수항목으로 개정되었다. 이는 필수항목 지정

(19)요구를 반 했다고 단된다. 하지만 배 은 12 으로 

변동이 없었으므로 배  상향조정이 필요(18)하다는 요구

사항은 반 되지 않았다. 에 지효율등 제도 확산에 따라 

평가결과를 반 할 수 있도록 수정(3)해야 한다는 요구사

항이 있었지만, 학교시설은 여 히 EPI로 에 지 효율향

상 항목을 평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공동주택, 복합건축물

(주거),업무용은 에 지효율등 제도와 에 지성능등  산

출결과  유리한 수로 용하고 있었다. 한 모니터링

과 련한 내용보완 요구(4)가 있었지만 학교시설은 모니

터링과 련한 항목이 없었다. 에 지 모니터링과 련한 

항목은 기존공동주택에서 에 지사용량 모니터링, 기존업

무용 건축물에서 계량기 설치  에 지 모니터링 항목을 

찾아볼 수 있었다. 

조명에 지 약(2.1.3) 항목은 필수항목 지정(19), 설계

기법에 한 부가 인 항목 보완(20) 요구사항이 있었지

만, 평가 수만 3 에서 4 으로 증가하 을 뿐 개정  

반 되지 않았다. 

신·재생에 지이용(2.2.1) 항목은 2010년 개정시 체에

지에서 신·재생에 지로 항목명이 변경되었고, 평가 수

도 2 에서 3 으로 향상되었으며, 산출기 도 냉방, 난방 

는 기 설계부하의 2% 이상의 설치 수 에서 난방, 냉

방 기설비사용량 는 탕부하의 합이 5% 이상을 담

당하는 수 으로 기 이 강화되었다. 따라서 신재생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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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문제   개선요구사항
요구

사항

참고

문헌

반

여부
개선사항

공업화

공법

인증지표 개정, 새로운 세부기  수립 A 14 △
’10 : 항목삭제

다양화와 학교에 용할 수 있는 범  조  필요 A 15 ×

3.1.1

항목삭제 : 평가 실효성이 낮음( 부분 수획득) E 3 × -

고득  항목 : 개선보다 유지 리 요 - 15 △
’10 : 2 기 추가(롤링타월 방식 설치 )

기 강화, 배  하향조정→보편 으로 용(일반학교) B/F 18 △

부산물

재활용

재활용율의 정량  목표보다 시공의 착공부터 공까지의 

철 한 장 리가 우선시 됨
- 15 × ’10 : 항목삭제

3.2.1
고득  항목 : 개선보다 유지 리 요 - 15 △ 평가항목(1-5 )→필수항목(1-4 )(’10)

항목강화 필요 B 20 ○ ’10 : 주된건축물+외부공간 친환경인증제품 사용수

3.2.2

고득  항목 : 개선보다 유지 리 요 - 15 △ -

재활용폐기물 보 시설의 최소 면  기  제시 A 12/19 ○ ’10 : 재활용 폐기물 보 시설(연면  1,000㎡당 2㎡이상

으로 계획(최 10㎡)되어 폐된 공간으로 문이 달려있

을 것재활용폐기물 보 시설: 실제 이용되도록 근성 고려 C 12 ×

기 강화, 배 을 일 필요 있음(보편  용) B/F 18 ○ 평가항목(3 )→필수항목(2 )(’10)

분리수거 용기 규격 필요 C 19 △
분리수거 용기의 설치장소는 제시되었지만 분리수거 용

기의 규격은 제시되지 않음

3.2.3

요성재검토 : 배  상향조정, 교육측면에서 설치 권장 F/- 15 ○ 1 →2 (’10)

수거함 설치 의무화 C 19 × -

감량화, 자원화 장치 유무에 따라 추가 수 부여 C 19 × -

세부 인 평가 내용 필요(인증요소로서 향력 떨어짐) A 14/20 × ’10 : 음식물쓰 기 용 수거 공간 구조

3.2.5

3.2.6

기존 인증항목 다양화, 수 세분화(리모델링) A/D 6 × -

평가방법 강화 B 4 × -

인증지표 개정, 새로운 세부기  수립 A 14 × -

Table 6. Material and Resources (재료  자원)

설비 설치 의무화에 따른 정책  상황을 고려하여 세부기

 강화(20), 제도강화(20)와 같은 요구사항은 어느 정도 

반 되었지만, 신·재생에 지 련 안내  설치(12,19) 지

열 시스템 극 권장 용(24)의 요구사항은 반 되지 않

았다. 

이산화탄소 배출 감 항목(2.3.1)은 2010년 개정시 2 에

서 3 으로 배 이 상향조정되었으며, 가 치평가에서 각 

평 의 합(최 3 )으로 배 되는 방법으로 개정되었다. 

인증항목과 학교시설이 갖는 지리  여건과의 연 성을 

더 분석하여 인증기 에 한 다른 해석 필요(11)하다는 

요구는 지리  여건에 한 언 이 없었으므로 반 되지 

않았다고 단되며, 인증지표 개정, 새로운 세부기  수립

(14) 요구는 지역냉방방식 건축물, 신·재생에 지 시설의 

설치비율이 5 인 경우와 같은 기 이 추가되었으므로 어

느 정도 반 되었다고 단된다. 한 필수항목 지정, 평가

방법 강화(4)와 같은 요구사항은 반 되지 않았지만, 평가 

배 의 상향 조정 필요(4)하다는 요구사항은 반 되었다. 

오존층보호를 해 특정물질 사용 지(2.3.2) 항목은 개

정시(’10) 산출기 이 구체화 되었지만, 소화기 설치 항목 

의무화(19) 요구는 반 되지 않았다. 

운동장 먼지발생 방지(2.4.1) 항목은 개정 없이 유지되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천연 잔디 설치에 인센티  강화, 사

후 리에 한 평가 수립(11), 단순한 잔디조성뿐만 아니

라 운동장의 면 이나 냄새 같은 세부 인 기  필요(22)

와 같은 요구사항은 반 되지 않았다.

3.3 재료 및 자원

재료  자원 부문은 2개의 필수항목, 3개의 평가항목 

그리고 리모델링시에만 평가하는 2개의 가산항목으로 구

성되어 있다.

공업화공법  환경 련 신기술 용(공업화공법) 항목

과 지정부산물  기타 부산물에 한 재활용 비율(부산

물재활용)항목은 2010년 개정시 삭제되었다. 공업화 공법

의 다양화와 학교 건물에 용할 수 있는 범  조  필요

(15), 부산물 재활용 항목의 재활용율의 정량  목표보다 

시공의 착공부터 공까지의 철 한 장 리가 우선(15)

시 되어야 한다는 요구사항은 반 되지 않았다. 

화장실에서 사용되는 소비재 약(3.1.1) 항목은 2010년 

개정시 산출기  2 에 롤링타월 방식 설치 기 이 추가

되었다. 기  강화(18) 요구사항은 반 되었지만, 배 을 

이거나(18), 실효성이 낮아 항목을 삭제(3) 요구사항은 

반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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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친환경 인증으로서 기 효과 미비(일반  시공으로 수획

득 가능)
- 20 ×

우수침투를 한 투수성 포장 설치비율  우수처리시설 

등의 설치여부에 따라 평가 → 지 내 설치된 우수유출

감시설로의 연계면 의 비율로 평가(’10)

4.2.1

평가 상에 한 확 , 정량 인 평가 제시 필요 A 18 ×

평가항목→필수항목(’10)1가지 항목 의무 용 C 19 ×

주방, 청소용 생기구로 확  용할 경우 추가 수 부여 C 19 ×

4.2.2

우수조의 최소용량을 제시(우수를 충분히 재활용) C 12 × -

안내  설치를 통한 교육의 장 제공(물 약, 수자원재활용) D 12 × -

최소 수 의 여과장치 의무화 C 19 × -

친환경 인증 심사기 에 꼭 필요한지에 한 제고 필요 - 25 × -

시설설치 유무에서 나아가 활용도 측면의 질  평가기 을 

마련
A 2 × ’10 : 우수 수조 용량에 따른 구체  산출기  마련

4.2.3
인증지표 개정, 새로운 세부기  수립 A 14 ○ 가산항목(4 )→평가항목(3 )(’10)

’10 : 수 사용율에 따른 구체  산출기  마련친환경 인증 심사기 에 꼭 필요한지에 한 제고 필요 - 25 ×

Table 7. Water Management (물순환 리)

유효자원 재활용을 한 친환경인증제품 사용여부(3.2.1) 

항목은 2010년 개정시 평가항목에서 필수항목으로 개정되

었고, 친환경인증제품의 사용수로 산출되던 방법에서 주된 

건축물  외부공간에서 사용된 친환경인증제품의 사용수

로 개정되었다. 산출시 주된 건축물과 외부공간의 가 치

를 이용하여 산출하므로 항목 강화(20) 되었다고 단된다.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3.2.2) 항목은 2010년 개정

시 평가항목에서 필수항목으로 개정되었고, 수는 3 에

서 2 으로 하향조정 되었다. 산출기 은 1 의 경우 4종 

이상에서 6종 이상의 분리수거 가능한 용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기 이 강화되었다. 기 을 강화하거나 배 을 

일 필요(18)가 있다는 요구사항은 반 되었으며, 재활용폐

기물 보 시설의 최소 면  기  제시(12,19)에 한 요구

는 ‘연면  1,000㎡당 2㎡이상으로 계획(최 10㎡)되어 

폐된 공간으로 문이 달려있을 것’으로 산출기 에 제시되

었다. 하지만 실제 이용될 수 있도록 근성도 평가시 고

려(12), 분리수거 용기의 규격이 필요(19) 요구사항은 반

되지 않았다. 

음식물 쓰 기 감(3.2.3)항목은 요 항목임에도 다소 

낮은 배 인 1 은 배 의 불합리하며, 학교 건물인 만큼 

수획득의 목표가 아니라 교육측면에서 설치가 권장되는 

항목으로 요성 재검토(15)에 한 요구가 있었다. 2010

년 개정시 배 이 1 에서 2 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반 되었다고 단되지만 수거함 설치를 의무화(19)하거

나, 감량화, 자원화 장치 유무에 따라 추가 수 부여(19)에 

한 요구는 반 되지 않았다. 한 친환경 인증요소로서 

향력이 떨어지므로 좀 더 세부 인 평가 내용 필요

(14,20) 요구에 해서는 음식물 쓰 기 용 수거공간의 

구조에 한 규정만 추가되었을 뿐 크게 개정되지 않았다. 

기존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비내력벽 재사용으로 재료 

 자원의 약항목(3.2.5/3.2.6)은 가산항목으로 리모델링

시에만 평가하며 시행이후 개정되지 않았다. 인증항목다양

화  수세분화(6), 평가방법강화(4), 지표개정  새로

운 세부기  수립(14)와 같은 요구사항이 있었지만 반 되

지 않았다.

3.4 물순환 관리

물순환 리 부문은 2013년 개정시 수자원에서 물순환

리로 개정되었고, 4개 항목으로 운 되고 있다.

우수부하 감 책의 타당성(4.1.1) 항목은 우수침투를 

한 투수성 포장 설치비율  우수처리시설 등의 설치여

부에 따라 평가(’05)에서 지 내 설치된 우수유출 감시

설 연계면  비율 평가(’10)방법으로 개선되었지만, 친환경 

인증으로서 기 효과가 미비하다는 문제 (20)에 해 개

선된 사항은 없었다.

생활용 상수 감 책의 타당성(4.2.1) 항목은 평가 상

에 한 확 , 정량 인 평가 제시 필요(18), 1가지 항목 

의무 용(19), 주방  청소용 생기구로 확  용할 

경우 추가 수 부여(19)와 같은 요구사항이 있었지만 2010

년 개정시 필수항목으로 개정되었을 뿐 산출기 에 해

서는 개정되지 않았다. 

우수이용(4.2.2) 항목은 단순 시설의 설치여부에 따라 평

가하는 방법(’05)에서 우수 수조 용량에 따른 구체  산

출기 에 따라 산출하는 방법(’10)으로 개정되었다. 학생들

에게 교육할 수 있는 장 제공(12)에 한 언 은 없었고, 

우수조 용량 제시(12), 최소 수 의 여과장치 의무화(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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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문제   개선요구사항
요구

사항

참고

문헌

반

여부
개선사항

5.2.1
건축물 사용자에게 유지 리 매뉴얼을 제공하는 것은 의무 이며 

보편 인 것으로 불필요한 평가항목임.
E 18 ×

평가항목(4 )→필수항목(2 )(’10)

’10 : 기 강화 (3-5항목이상→5-7항목이상)

5.2.2

커미셔닝 항목을 필수로 지정(LEED, BREEAM)

→ 보다 강화된 평가 필요
B

1/4

/19
× ’10 : 항목신설(평가항목,2 )

커미셔닝 범 에 따른 차등 수 부여 C 19 × 커미셔닝을 실시한 경우, TAB를 실시한 경우

배 비율 상향 조정 F 4 × -

5.3.1

친환경인증 시 설치되는 시설의 질  부분을 고려하여 차별 인 

등 을 부여하도록 인증기  개정 필요
C 12 ×

1 →2 (’10)

가 치 평가 → 평 의 합(’10)

수정필요 : 다른항목에 포함( 친환경 인증으로서 기 효과 미비) A 20 × -

사후 유지 리에 한 제도  기  필요 D 12 × -

Table 8. Maintenance (유지 리)

활용도 측면의 질  평가기  마련(2)과 같은 요구사항은 

반 되지 않았다. 

수도 설치(4.2.3) 항목도 우수이용 항목과 같이 단순 

시설 설치여부에 따라 평가하는 방법(’05)에서 수 사용

율에 따라 산출하는 방법(’10)으로 개정되었다. 인증지표 

개정, 새로운 세부기  수립(14)의 요구사항은 어느 정도 

반 되었다고 단된다. 

3.5 유지 관리

유지 리 부문은 2010년 개정시 TAB  커미셔닝 실시 

항목이 신설되면서 4개 항목으로 운 되고 있다. 

운 /유지 리 문서  지침 제공의 타당성(5.2.1) 항목

은 2010년 개정시 평가항목에서 필수항목으로 개정되었으

며, 수는 하향조정(4 →2 ) 되었고, 기 은 강화되었

다. 유지 리 매뉴얼을 제공하는 것은 의무 이며 보편

인 것으로 불필요한 평가항목(18)이라는 문제 에 해서

는 개정되지 않았다. 

TAB  커미셔닝 실시(5.2.2) 항목은 실내환경 부문의 

실내오염물질 농도를 감소시키기 한 작업수행 여부 항

목의 산출기 에 있던 항목으로 2010년 개정시 유지 리 

부문에 신설되었다. 커미셔닝에 해 필수항목으로 지정

(1,4,19) 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이 있었지만 반 되지 않았

다. 한 커미셔닝 범 에 따른 차등 수 부여(19)나, 배

비율 상향조정(4)와 같은 요구사항도 반 되지 않았다. 

보행시에 발생하는 먼지 배출량 감소(5.3.1) 항목은 설치

되는 시설의 질  부분을 고려하여 차별 인 등 을 부여

하도록 인증기  개정(12)의 요구사항이 있었지만, 가 치 

평가에서 평 의 합으로 평가하는 방법, 배 의 상향조정 

부분에서만 개정되었다. 한 다른 항목에 포함(20)시키는 

요구도 반 되지 않았다. 

한 사후 유지 리에 한 제도  기 이 필요(12)하다

는 요구에 해서는 유지 리 항목에 추가되지 않았다.

3.6 생태환경

생태환경 부문은 에 지  환경오염, 실내환경 부문 다

음으로 높은 비 을 차지하고 있으며, 6개 항목으로 운

되고 있다. 

연계된 녹지축 조성(6.1.1) 항목은 최소조성기  마련, 

제도개선 필요(8,14), 평가방법강화(4)와 같은 요구사항이 

있었지만 시행이후 개정 없이 유지가 되고 있다. 

생태면 률(6.2.1) 항목은 2010년 개정시 신설된 항목으

로 공간 유형별 가 치를 곱하여 생태면 률을 계산한다. 

이 항목은 2005년 기 의 생태환경을 고려한 환경녹화기

법 용여부 항목에서 개정된 것으로 보인다. 4 에서 6

으로 평가 수가 향상되었고, 산출기 이 면 으로 개정

되었다. 하지만 벽면녹화의 경우 용 공법의 다양성을 고

려하여 녹화 면  산출기 의 재조정 필요(9)하다는 요구

사항은 반 되지 않았다. 

비오톱 조성(6.3.1) 항목은 수행비오톱조성 항목에서 개

정되었으며, 수생비오톱과 육생비오톱을 함께 평가하고 있

었다. 하지만 수생비오톱의 여과장치 수 의 의무화(19)에 

한 요구는 반 되지 않았다. 

생태학습원 조성(6.3.2) 항목은 학교시설의 특성상 다른 

항목에 비해 요구사항이 많이 있었다. 2010년 개정시 가산

항목에서 평가항목으로 개정되었고, 생태학습원에 한 설

명이 추가되었다. 따라서 개정시 생태학습원에 반드시 갖

추어져야 할 시설물  구조를 기 상 명확하게 제시 필

요(12), 생태학습원에 수반되어야 할 요소에 한 구체  

기 제시 필요(18)과 같은 요구사항은 어느 정도 반 되었

다고 단된다. 그러나 친환경 인증 학교에서는 의무 으

로 환경교육을 하게 하는 것이 필요(22), 학교의 경우 

실효성이 낮으므로 학교 별 평가기 을 구분 필요(3)의 

요구사항은 산출기 에 언 이 없었으므로 반 되지 않았

다고 단된다. 

표토재활용율(6.4.1) 항목은 표토의 재활용율을 높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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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문제   개선요구사항
요구

사항

참고

문헌

반

여부
개선사항

6.1.1
최소조성기  마련, 제도개선(평가기 에 미치지 못함) A 8/14 × -

평가방법 강화 B 4 × -

6.2.1
벽면녹화의 경우 용 공법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녹화 면  

산출기 의 재조정 필요
A 9 ×

생태환경을 고려한 환경녹화기법 용여부(’05)

4 →6 (’10) / 벽면녹화(건축물 지면에 한 둘  길이

의 10% 이상을 조성한 경우 → 벽면녹화(가 치 0.4)

6.3.1 여과장치의 수  의무화 B 19 × 수생비오톱 → 비오톱조성(’10)

6.3.2

생태학습원의 시설물  구조를 기 상 명확하게 제시 C 12 ○
가산항목→평가항목(’10)

생태학습원에 한 설명 추가(’10)

생태학습원에 수반되어야 할 요소에 한 구체  기 제시 A 18 △ 근 한 치에 물공 이 가능한 시설이 있어야 함

의무 으로 환경교육 필요(친환경 인증학교) C 22 × -

학교 별 평가기 을 구분 필요( 학교의 경우 실효성이 낮음) C 3 × 학교에 한 언  없음

6.4.1

항목삭제 : 평가 실효성 낮음 E 3 × 유지

평가방법 강화 B 4 × -

친환경개념상 요구되는 수 과 실과의 괴리가 큼 - 8 × -

외부의 식재지역에 재활용 한 경우에도 수를 부여 C 9 × 단지 자체의 표토를 식재지역에 재활용하는 경우에 해당

인증지표 개정, 새로운 세부기  수립 A 14 × 가산항목(1 )→평가항목(2 )(’10)

신축의 경우 해당사항 없음 - 20 × -

생태환경 조성수 에 한 기본지침 마련 필요 D 8 × -

식재와 수변공간의 확보 : 많은 배   가 치가 필요 A 24 × -

Table 9. Ecological Environment (생태환경)

한 방법으로 외부의 식재지역에 재활용 한 경우에도 

수를 부여하는 제안(9)이 있었지만 반 되지 않았다. 2010

년 개정시 가산항목에서 평가항목으로, 수의 상향조정(1

→2 )만 있었을 뿐 항목삭제(3), 평가방법 강화(4)인증

지표 개정, 새로운 세부기  수립(14)과 같은 요구사항은 

반 되지 않았다. 

한 평가항목 외에 생태환경 조성수 에 한 기본지침 

마련이 필요(8)하다는 요구와 식재와 수변공간에 많은 배

과 가 치가 필요(24)하다는 요구사항은 반 되지 않았다. 

3.7 실내환경

실내환경 부문은 에 지  환경오염방지 항목 다음으

로 높은 비 을 차지하고 있으며 공기, 온열, 음환경 등 5

개 분야에서 7개 항목을 평가하고 있다. 2010년 개정내용

을 살펴보면 명칭의 변경만 있었을 뿐 큰 개정 없이 유지

되는 항목이 다수 다.

실내공기오염물질 방출 자재의 사용(7.1.1) 항목은 각

종 유해물질 함유 자재의 사용(’05)에서 변경되었고, 평

가항목에서 필수 항목으로 개정되었으며, 가구용자재에 

한 부분이 추가되었다. 하지만 베이크아웃 의무화, 공조장

치 필터링의 최소수  제시(19), 세부 인 내용으로 항목 

개선(20), 바닥 착제 평가의 기   구체  해당항목 

추가(21)와 같은 요구사항은 반 되지 않았다. 

실내오염물질 농도를 감소시키기 한 작업 수행여부

(오염물질), 건물 내 수배 의 생성 향상( 수배 ), 

노약자, 장애자에 한 배려의 타당성(노약자배려) 항목은 

삭제되어 요구사항이 반 되지 못했다. 오염물질 항목에서

는 공사비와 련된 부분으로 비인증 단계에서 공사내

역서 제출요청 강화(21), 수배  항목에서는 수 으로 

사용되는 인증 제품을 선별하여 평가기 항목으로 추가

(21), 스테인 스강 등 수배 으로 한 다양한 자재 

사용 권장 후 의무화(21), 노약자 배려 항목은 기 강화

(18), 평가 용기 을 체항목 용으로 강화(21), 사회  

약자 배려를 한 별도의 평가항목 신설(4)과 같은 요구사

항이 있었다. 

평가방법의 개정 없이 항목명의 개정된 항목에는 자연

환기성능 확보 여부(7.1.2, 자연환기 설계도입  쾌 한 

실내공기환경 조성(’05)), 건축자재로부터 배출되는 그 밖

의 유해물질 억제(7.1.3, 석면이 포함된 건축자재사용의 억

제 (’05)), 정 열원기기 배치  실내 자동온도 조 장치 

채택 여부(7.2.1 쾌 한 실내 온열환경 조성(05)) 항목이 있

었다. 이들 항목에 한 요구사항 역시 반 되지 않았다. 

7.1.2 항목에는 최  수 의 자연환기 제시, 과학실 환기

장치 의무화(19), 맞통풍을 한 계획  요소를 가미한 채

 기  필요(20), 일반교실 창문의 개폐정도를 본인증 시 

장심사에서 정확히 확인 단하여 수 부여(21), 과학

실의 입면디자인을 고려한 환기장치가 시공  계획도면 

상에 이루어져야하며, 환기장치의 사양도 비인증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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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문제   개선요구사항
요구

사항

참고

문헌

반

여부
개선사항

7.1.1

베이크 아웃 의무화, 공조장치 필터링의 최소수  제시 B/C 19 × 각종 유해물질 함유 자재의 사용(’05)

평가항목→필수항목(’10) 

’10 : 가구용자재에 한 부분 추가

항목개선 : 3.2.1항목이 7.1.1항목을 포함하고 있음(세부 인 내용으로) A 20 ×

바닥 착제 평가의 기   구체  해당항목 추가 필요 C 21 ×

오염

물질
공사비 련된 부분으로 비인증에서 공사내역서 제출요청 강화 B 21 × ’10 : 항목삭제

7.1.2

최  수 의 자연환기 제시, 과학실 환기장치 의무화 C/B 19 ×

자연환기 설계도입  쾌 한 실내공기환경 조

성(’05)

맞통풍을 한 계획  요소를 가미한 채  기  필요 C 20 ×

본인증 시 장심사에서 확인 단(일반교실 창문의 개폐정도) C 21 ×

과학실 환기장치 사양이 비인증 심사시 고려되어야함 C 21 ×

7.1.3

정부의 ‘석면 리 종합 책’에 따라 석면의 사용이 면 지되므로 

항목의 삭제 필요
E

3/18/

20
× 석면이 포함된 건축자재사용의 억제 (’05)

비인증 시 공사내역서와 시방서의 철 한 평가제출도서의 의무화

(본인증심사시 장확인 어려움)
C 21 ×

-

장 시공한 마감재의 견본과 거래내역서 장 비치 의무화 C 21 ×

7.2.1 EHP의 환경  치에 한 항목 보완 A 21 × 쾌 한 실내 온열환경 조성('05)

7.3.1

시뮬 이션 방법, 보다 실 인 검토가 가능한 방향을 모색 C 13 × 외부소음에 한 실내허용소음(05)

인증지표 개정, 새로운 세부기  수립 A 14 ○
1-3 →1-4 (’10) /1 : L≤35dB → L≤

30dB(’10) 

최소 음환경 의무화(소음  반향음 포함) B 19 ×

’10 :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 에서 정하고 있는 

측  측정방법에 따라 실내소음도 평가

비인증단계에서 공사내역서 제출 요청 강화 B 21 ×

지역에 따른 구분 인증항목 보완, 소음을 피할 수 있는 학교 건축물

의 건물 배치 계획  인증 항목 추가
C 21 ×

도심 비도심 지역  구분을 통해 지침 정함 C 21 ×

7.4.1
정량  수치로 평가( 상지에 따라 직사일 이 다름) A 20 ○ '10 : 수평차양길이에 한 기 추가(P=H÷tanA)

수직루버에 설치에 가산 을 부여하는 항목을 추가 보완 C 21 × -

수

배

평가기 항목으로 추가 보완(수도용 수  인증제품 선별) C 21 ×

’10 : 항목삭제건축 계획단계에서부터 건축자재에 한 고려/

한 다양한 자재사용 권장 후 의무화
C 21 ×

7.5.1

유지 리 부문의 환경교육을 한 시설 계획 항목으로 분리 D 19 × 건축물 내 이용자에게 쾌 한 공간 제공('05)

2 →3 (’10)제도수정 : 타 인증항목과 연계 되었을 때 수 배 C 20 ×

극 인 공간계획 : 구체 인 지침과 디자인사례 홍보 C 21 × -

환경교육을 한 용공간의 인테리어디자인 극 으로 반  필요 A 21 ×
본인증시 별도로 구획된 용공간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 제출 추가 
평가제출도서 강화 : 실내조경식재도면, 공사시방서, 내역서, 거래내

역서, 시시설상세도 등
B 21 ×

평가방법 강화 B 4 × -

환경교육 용공간 조성보다 용된 친환경기술에 한 안내  설치 C 12 × 별도 환경교육 용공간

구체 인 기 제시 : 실내생장 가능한 식물종, 토심확보, 배수계획 등 C 12 × -

노약

자

배려

기 강화 B 18 ×

’10 : 항목삭제변별력이 떨어짐 (일반 인 설계기 으로 수취득 가능) - 20 ○

3가지 항목만 용해도 되는 평가 용기 을 체항목 용으로 강화 B 21 ×

삭제되어 사회  약자 배려를 한 별도의 평가항목 신설 필요 D 4 × -

항목추가 : 건물의 향(일조평가와 련하여 남향배치 권장) D 3 × -

항목추가 : 곰팡이 방지 ( 한 계획, 시공방법을 통해 곰팡이 발생 방지) D 3 × -

평가항목이 많아 복 부분이 있음 : 실내환경, 식재공간, 수변환경 등 A 23 × -

항목추가 : 환경교육을 한 시설계획 D 19 × -

Table 10. Indoor Environment (실내환경)

시 고려(21)되어야 한다는 요구사항이 있었다.

7.1.3 항목에는 정부의 ‘석면 리 종합 책’에 따라 석면

의 사용이 면 지되므로 항목의 삭제 필요(3,18,20), 본

인증 심사시 비인증 공사내역서와 시방서의 철 한 평

가제출도서의 의무화, 본인증 시에 장 시공한 마감재의 

견본과 거래내역서 장 비치를 의무화(21) 요구가 있었으

며, 7.2.1 항목에는 열공기의 수직하강 범 와 순환을 고려

했을 때 환경  치에 한 항목 보완(21) 요구가 있었다.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한 실내 소음도(7.3.1)항목은 

외부소음에 한 실내허용소음(’05)에서 변경되었고,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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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은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 에서 정하고 있는 측 

 측정방법에 따라 실내소음도 평가(’10)로 개정되었다. 

개정에 따라 산출기 이 강화되었지만 시뮬 이션이나 

실 인 검토가 가능한 방안 모색필요(13), 최소음환경 의

무화(소음  반향음 포함)(19), 공사비 련 공사내역서 

제출요청 강화(21), 지역에 따른 인증항목 보완(21)과 같은 

요구사항이 있었지만 반 되지 않았다. 

직사일 을 이용하면서 휘를 감소시키기 한 계획 

수립(7.4.1)항목은 2010년 개정시 수평차양길이에 한 기

이 추가되어 상지에 따라 직사일 이 다르기 때문에 

인증항목에서의 정량  수치로 평가하는 제도  개선 필

요(20)의 요구사항이 어느 정도 반 되었지만 수평루버의 

길이로만 맞추어진 기 을 향을 고려한 부분  수직루버

에 설치에 가산 을 부여하는 항목을 추가(21)의 요구사항

은 반 되지 않았다. 

휴식  재충 을 한 공간 마련(7.5.1)항목은 건축물 

내 이용자에게 쾌 한 공간 제공(’05)에서 항목명이 변경

되었고, 수는 2 에서 3 으로 상향조정 되었으며, 환경

교육공간에 한 설명이 추가되었다. 하지만 환경교육 

용공간을 유지 리 부문의 환경교육을 한 시설 계획 항

목으로 분리(19), 타 인증항목과 연계한 배  등의 제도 

수정(20), 구체 인 기  추가(21,12), 평가방법 강화(4)와 

같은 요구사항은 반 되지 않았다. 

한 건물의 향(3), 곰팡이 방지(3), 환경교육을 한 시

설계획(19)의 항목 추가 요구가 있었지만 항목이 신설되지 

않았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학교시설의 녹색건축 인증제에 한 선

행연구를 분석하여, 개정된 인증제에 문제   개선요구

사항의 반 정도를 분석하 다. 

녹색건축 인증제 항목별 문제 ·개선 요구사항에 해 

살펴보면 크게 6가지로 구분 할 수 있었다. 평가 기   

방법의 구체화, 보완, 개선(A), 평가 기   방법의 강화, 

필수항목지정(B), 새로운 평가 기   방법 제안(C), 새

로운 항목 추가(D), 평가항목 삭제(E), 항목의 배  조정

(F)이 있었다. 

체 인증항목의 요구사항을 살펴보면 구체 으로 새로

운 평가기   방법 제안에 한 요구가 가장 많이 있었

으며, 구체 으로 제안하는 것이 아닌 단순 항목에 해 

보완이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사항이 그 다음으로 많

이 있었다. 

항목별 문제 ·개선 요구사항의 반 정도에 해 살펴

보면 거의 모든 부문에서 요구사항이 체로 반 되지 않

았다. 이는 인증제 개정시 선행연구의 요구사항을 반 하

지 않았으며, 가장 최근 개정기 인 2013년 기 을 2010년 

기 과 비교하 을 때 각 항목에 해 개정된 부분이 많

이 없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향후 인증제 개정시 각 항목에 한 연구 뿐 아니라, 선

행연구에서의 제안 요구사항을 개정시 반 해야할 것이다. 

본 연구는 향후 녹색건축 인증제 개정시 참고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며, 향후 과제로는 체 용도별 건축물 

상  제도 운 에 한 추가 분석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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